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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CC, 현대그룹 인수 순탄치 않다!
50% 우호지분 확보로 대주주 등극 … 금감원-법원 제재조치 난관

정상  KCC 명예회장이 50% 가량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며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 올라섰으나 금융감

독원 등의 판단에 따라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받게 될 위험에 처했다.

이에 따라 정상  명예회장이 과연 엘리베이터가 거느리고 있는 현대그룹의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유

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판단도 주목받고 있다.

금강고려화학(KCC)이 발표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정상  명예회장 12.82%, KCC 9.47%, KCC 계열사(금

강종합건설 1.96% 및 고려시리카 7.0%) 8.96% 등 범 현대가의 우호지분을 뺀 순수한 정상  명예회장 지분만 

31.25%로 30%를 넘어섰다.

2003년 8월 외국인 매수세를 방어하기 위해 범 현대가 9개 계열사가 사들인 16.2%를 포함하면 정상  명예

회장의 우호지분은 44.39%로 늘어나며, 여기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일부 추가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

우호지분은 50%를 넘고 있다.

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정상  명예회장과 KCC, 계열사 지분이 기존 최대주주인 김문희 여사(18.93%)의 지

분을 크게 상회하면서 정상  명예회장이 명실상부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.

그러나 정상 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 12.82%에 대해 금감원이 지분변동 보고의무 위반 

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.

금감원은 정상  명예회장이 증권거래법의 5%룰(지분율이 5%를 넘으며 거래일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

규정)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제재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
특히, 금감원은 KCC 등이 사모펀드를 통한 지분매입 이전부터 이미 한국프랜지와 함께 공동으로 엘리베이

터 지분 23.7%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의결권 제한대상은 12.82%에서 5%를 뺀 7.82%가 아니라 12.82% 

전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.

사모펀드를 통해 5% 이상을 확보하고도 공시 규정을 어길 때는 나머지 취득 부분에 대해서 금감위에 의해 

의결권이 제한되거나 당사자 간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으로 처분명령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.

이와 함께 정상  명예회장과 KCC, 계열사인 고려시리카 펀드가 최근 취득한 엘리베이터 지분 7.82%에 대

해서도 지분 변동보고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이다.

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되면 정상  명예회장은 기존 최대주주 지분 31.25%에서 20.64%(12.82%+7.82%)에 대

한 권한을 상실해 효력이 가능한 실제 지분율은 10.61%로 급격히 하락하고 2대 주주에 머무르게 된다. 

이와 함께 우호지분 면에서도 KCC가 공식 발표한 지분율인 44.39%는 23.75%로 떨어져 김문희 여사를 포함

한 현정은 회장 측의 우호지분 26.11%에 밑돌게 된다.

KCC의 말대로 정상  명예회장의 전체 우호지분이 50%대라 하더라도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

20.64%를 제외하면 현정은 회장과 지분 대결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.

결국 칼자루는 금융감독기관과 법원이 쥐고 있는 상태여서 최종판단이 주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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